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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유치기관의 표시(제6조제1항 관련)

1. 표시도형

2. 제도법

[비 고]

1. 인증유치기관의 표시(이하 "인증마크"라 한다)는 이미지의 변질이나 왜곡이

없도록 정확하게 재생하여 사용해야 한다.

2. 인증마크를 재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, 투사복제 방식 또는 컴

퓨터를 이용한 원고 출력방식에 따라야 하며,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

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해야 한다.

3. 인증마크의 색상은 지정된 전용색상을 기본으로 하되,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

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.



4. 그 밖에 인증마크의 재생ㆍ사용ㆍ크기ㆍ색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

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
